
56 THE SAFETY TECHNOLOGY 

1. 재해발생 경위

2003년10월○일11:10분경강원도춘천시소재

○○주상복합건물외부도장및 씨도색작업을실시

중에피재자가상가2층옥상파라펫상에서로울러

(L=3.3m)를이용하여외부벽체도장작업을하다가

인접한약1.3m 떨어진특고압선(22.9KV)에피재자

가사용중인로울러가접촉감전된후8.5m 아래바닥

으로추락하여사망한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가. 충전전로에근접작업시감전방지조치미실시

나. 안전 부착설비미설치

다. 개인보호구미착용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 책

가. 충전전로 근접작업시 감전방지조치 철

저

감전방지용방책또는충전전로에절연용방호구

설치및감시인배치

나. 안전 부착설비설치

높이2m 이상고소작업으로추락위험이있는장소

에서는안전 부착설비를설치하고안전 를걸고

작업하도록관리감독철저

다. 개인보호구사용철저

추락위험이있는장소에서작업할때에는개인보호

구(안전모, 안전 )를착용하고작업토록하여야함.

5. 법위반사항

�법제23조안전상의조치위반5년이하의징역또

는5천만원이하의벌금

�법제31조제1항근로자안전교육미실시500만

원이하의벌금

재해사례연구

설비

사람 작업방법

재

해

감전구역
확인

감전구역
미확인

작업지휘자
배치

작업지휘자
미배치

감전방지용
방책설치

감전방지용
방책미설치

작업전
안전교육미실시

안전 부착
설비미설치

작업전
안전교육실시

안전 부착
설비설치

전선의
충전부노출

충전전로에
방호구설치

안전
미착용

안전
착용

감전방호장치
확보후작업

감전방호장치
미확보상태작업

전감 사 고 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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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January 57

1. 재해발생 경위

2003년10월○일11:10분경경북경주시소재○

○인입통신구공사시작업발판설치작업을수행하던

피재자가젖은장갑을낀상태로작업예정장소에기

설치된알루미늄수직사다리의위(약1.5m 높이)에올

라가교류아크용접기의홀더에용접봉을끼우려다

가무부하전압에감전되어작업장바닥으로추락하

여사망한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가. 자동전격방지기미작동

나. 용접시작업안전수칙미준수

다. 절연용보호구미착용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 책

가. 자동전격방지기작동여부확인철저

작업시작전교류아크용접기에부착된자동전격방

지기가정상적으로작동되는지점검및확인철저

나. 용접시안전작업준수

�바닥에물이고여있는등습윤한장소인경우에

는물등을제거하거나절연자재(베이크라이트,

고무, 플라스틱)를활용하는등의조치를취함.

�신체의모든부분이금속성도체에접촉되지않

도록절연조치를취한후작업토록함.

5. 법위반사항

�법제23조안전상의조치위반5년이하의징역또

는5천만원이하의벌금

�법제31조제1항근로자안전교육미실시500만

원이하의벌금

재해사례연구

작업전안전장치
상태미점검

관리 설비

사람 작업방법

재

해

작업전안전장치
상태점검

작업감독자
배치

작업감독자
미배치

용접홀더
절연재사용

용접홀더
불량

작업전안전
교육미실시

자동전격방지기
미작동

작업전안전
교육실시

자동전격방지기
정상작동

작업전통전
경로미확인

작업전통전
경로확인

젖은장갑
착용

절연용
보호구착용

바닥물기
제거후용접

습윤한
상태에서용접

전감 사 고 Ⅱ

 1월안전기술2도  1904.5.16 5:29 PM  페이지57



58 THE SAFETY TECHNOLOGY 

1. 재해발생 경위

2003년10월○일12:00분경강릉시소재○○환

경사업소준설공사현장에서피재자가생활하수유

입분배조에들어가다가유독가스가잔재하는것을

인지하고다시사다리로올라오던중의식을잃고추

락하 고, 동료작업자2명이구조하러맨홀내부에들

어갔다가모두바닥에쓰러져2명이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가. 폐공간작업전점검미실시

나. 폐공간작업장에 한환기등미실시

다. 피용기구미비치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 책

가. 폐공간작업전점검철저

지하 폐공간에서의작업시에는작업시작전적정

산소농도의확인을위한측정평가, 응급조치등사전

점검철저

나. 폐공간환기실시

맨홀내작업시작전및작업중에적정한공기상태로

유지되도록환기(분배조에기설치된자연환기구에는

강제환기팬을설치하여작업시에가동될수있도록

설치)를실시하여산소농도및유해가스존재여부확

인후작업자출입

다. 피용기구비치

폐공간작업시송기마스크, 섬유로프등을비치

하여근로자구출시활용

5. 법위반사항

�법제23조안전상의조치위반5년이하의징역또

는5천만원이하의벌금

�법제31조제1항근로자안전교육미실시500만

원이하의벌금

재해사례연구

관리 설비

사람 작업방법

재

해

송기마스크
착용

송기마스크
미착용

질식위험경고
표지부착

질식위험경고
표지미부착

피용기구
비치

피용기구
미비치

작업전안전
교육미실시

산소농도
측정기미비치

작업전안전
교육실시

산소농도
측정기비치

작업전질식
여부미확인

작업전질식
여부확인

폐공기
환기미실시

폐공기
환기실시

작업시작전
산소농도측정

작업시작전
산소농도미측정

질 식 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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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January 59

1. 재해발생 경위

2003년9월○일13:30분경경기도수원시소재○

○다가구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피재자가보일러

를점검하기위해보일러덮개를개방한순간, 누출되

어있던LPG와공기의혼합가스에보일러본체의마

찰, 충돌, 정전기또는보일러점검시점화용불꽃등의

점화원이제공되어폭발이발생하여피재자는화상

을입어사망하고, 1명은부상당한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가. 가스배관및보일러설비불량

나. 작업방법부적절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 책

가. LPG 배관및보일러가스누출확인

LPG 등가스를사용하는연소기구는설비운전전가

스공급배관및보일러의가스누출여부를점검한후

이상여부를조치한후운전실시

나. 보일러점검전가스누출여부확인

보일러점검전가스누출유무를사전에점검하고

가스누출시가스공급배관의밸브를조작하여가스

를차단한후충분한환기를실시한다음점검실시

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설치

보일러연료용가스(LPG)가누출되었을경우공급

배관과감지기를연동되도록설치하여가스누출감

지시초기에즉시가스가차단되도록조치하여야함.    

5. 법위반사항

�법제23조안전상의조치위반5년이하의징역또

는5천만원이하의벌금

�법제31조근로자안전교육미실시500만원이하

의벌금

재해사례연구

관리 설비

사람 작업방법

재

해

운행전안전
상태확인

운행전안전
상태미확인

보일러작동
상태관리

보일러작동
상태관리미흡

적절한가스배관
및보일러설비

배관연결부위
실링부적절

작업전안전
교육미실시

가스누출감지
경보기미설치

작업전안전
교육실시

가스누출감지
경보기설치

보일러안전설비
작동여부미확인

보일러안전설비
작동여부확인

가스누출여부
사전미점검

가스누출여부
사전점검

충분한환기후
점검실시

환기하지않은
상태로점검

발폭 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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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THE SAFETY TECHNOLOGY 

1. 재해발생 경위

2003년9월○일09:30분경경남김해시(주)○○

건설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피재자가발코니미

장, 견출작업중에발코니의천정과벽체부분을그라

인더작업을하던중그라인더의연삭숫돌이깨지면

서그파편이피재자의머리부분을강타하여작업발

판에서몸의중심을잃고발코니단부로추락하여사

망한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가. 연삭숫돌부적합

나. 연삭숫돌덮개미사용

다. 개구부보호조치미실시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 책

가. 적합한연삭숫돌사용

연삭숫돌구입시최고사용원주속도와보유공구의

회전속도를비교하여안전한숫돌구입

나. 연삭숫돌덮개부착

회전중인연삭숫돌(직경이5cm 이상)에는덮개를

설치하여사용

다. 개구부추락방호조치철저

갱폼최하단작업발판과아파트구조물사이의개

구부를최소화하기위해작업발판폭을확 하거나

발코니끝단에안전난간설치

5. 법위반사항

�법제23조안전상의조치위반5년이하의징역또

는5천만원이하의벌금

�법제31조제1항근로자안전교육미실시500만

원이하의벌금

재해사례연구

관리 설비

사람 작업방법

재

해

작업안전수칙
준수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작업지휘자
배치

작업지휘자
미배치

개구부추락
방호장치설치

개구부추락
방호장치미설치

작업전안전
교육미실시

부적합한
숫돌사용

작업전안전
교육실시

적합한
숫돌사용

작업전방호
장치미확인

작업전방호
장치확인

숫돌덮개
미부착

숫돌덮개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철저

개인보호구
미착용

추 락 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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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January 61

1. 재해발생 경위

2003년8월○일02:00분경서울시중구소재○○

하우스음향시스템공사중호이스트를이용해스피커

를들어올려각도를조절하던중천정과호이스트를연

결하는체인이끊어지면서스피커가바닥으로낙하하

여무 에서작업하던피재자의뒷머리를강타하여사

망하고, 다른피재자는호이스트가낙하하면서어깨에

맞아부상당한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가. 체인불량

나. 상ㆍ하동시작업

다. 개인보호구미착용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 책

가. 하중에 하여안전한체인사용

매달린하중에 하여안전하게지지할수있는체

인사용

나. 상ㆍ하동시작업금지

낙하위험이있는작업을할때에는상ㆍ하동시작

업을금지함.

다. 개인보호구착용

사업주는안전모를지급하고근로자가이를착용하

고작업하도록관리감독철저

5. 법위반사항

�법제23조안전상의조치위반5년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법제31조근로자안전교육미실시500만원이하

의벌금

재해사례연구

관리 설비

사람 작업방법

재

해

보호구착용
상태확인

보호구착용
상태미확인

작업지휘자
배치

작업지휘자
미배치

낙하물
방지판설치

낙하물
방지판미설치

설치작업
계획서미작성

체인불량

설치작업
계획서작성

안전한
체인사용

안전의식
결여

안전교육
이수

상ㆍ하동시
작업

상ㆍ하동시
작업금지

개인보호구
착용철저

개인보호구
미착용

하낙 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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